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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핵심 내용

라벨링 ▢ “식품표시법을 식품표시관련 3법의 새로운 통일법으로 규정 ”

항목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대처 방향

▢ 새 식품표시법으로 인해 식품의 안전성 변환

 ○ 6월 21일, 참의원에서 새 식품표시법이 통과, 성립
- 원재료, 첨가물, 영양성분 등의 식품표시 관련법은 “식품위생법”, “일
본농림규격(JAS)법”, “건강증진법”의 3법을 철폐하여 식품표시법을 
통일법으로 규정함.

 ○ 지금까지 임의표시였던 칼로리 및 지방질 표시 의무화
- 원재료명, 첨가물, 유통기한, 보관방법 등 기존에 표시 의무가 있었던 
항목에 추가됨으로 소비자들이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증가되어 식
품 구입 시의 선택폭이 확대함.    

 ○ 중식*¹, 외식의 알레지 표시 및 가공식품의 원료원산지 표시는 향후 
검토 표시 의무를 품목별, 대상자별로 지정할지는 미정임.

*¹편의점, 마트 등에서 판매되는 도시락, 반찬 등의 총칭

▢ 시사점 / 대처 방향
 ○ 중식, 외식의 알레지 표시 및 가공식품의 원료원산지 표시 대상자를 

모든 사업자로 지정 하면, 규모가 작은 직매장에 납품하는 개인 사업
자에게는 비용 등 부담이 커짐으로 향후 우선적인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유전자 변형 및 첨가물의 표시에 관해서는 향후 검토 사항으로 의견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일본 국내에서는 식품의 안전성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추세로 향후 일본의 TPP 체결로 정부는 소비자가 원하는 
표시법 혹은 국제적인 기준에 의거한 표시법을 지정할지는 어려운 
문제임.

▢ 발표 일자/ 출처 : 6월21일 일본경제신문, 소비자청 홈페이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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